
 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
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를 고시합니다.

2026 년 06 월 11일

국  가  데  이  터  처  장

1. 통계의 명칭 : 한국도시통계
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행정안전부
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10001호 [1976.04.19.]
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6.10.31.
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 

◎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 2026 -339 호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

작성항목

(결과표)

 <5개 부문 7개 결과표>

○ 공무원수 

 

○ 신재생에너지보급량

 - 우드칩

 - 폐가스, 폐목재, 정제연료유

○ 전력소비량

 - 서비스업 및 기타

○ 체육시설수

  

○ 등록 관광사업체수

 - 호텔업(관광, 수상관광, 한국전통, 

소형, 가족, 호스텔업, 의료관광)

 - 크루즈업

 - 유원시설업(종합, 일반, 기타)

○ 식품위생관계업소

 - 식품제조및가공업(식품제조·가공업,

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)

 - 식품운반·판매기타업(식품운반업, 

식품소분·판매업, 용기·포장류제조업, 

공유주방업)

○ 하수도보급률

 - 하수처리구역내

 <5개 부문 7개 결과표>

작성항목: 추가(5), 수정(4), 삭제(14)

○ 공무원수 

 - 전담직위

○ 신재생에너지보급량

 - 목재칩

○ 전력소비량

 - 서비스업 

○ 체육시설수

 - 파크골프장

○ 등록 관광사업체수

 - 호텔업(관광, 기타)

 

 - 크루즈업은 유람선업에 포함

 - 유원시설업

○ 식품위생관계업소

 - 식품제조및가공업(식품제조·가공업, 

즉석판매제조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, 

용기·포장류제조업)

 - 식품운반·판매기타업(식품운반업, 

식품소분업, 식품판매업, 식품보

존업, 공유주방운영업)

○ 하수도보급률

○ 법령 개정 등에 따른 

분류체계 및 용어 현

행화

  - 항목 폐지 및 통합으로 

인한 분야 정비



 (공공하수처리인구, 폐수처리인구,  

면적)  

 - 하수처리구역내

 (공공하수처리인구, 폐수처리인구, 

미접속인구, 면적)  

 ※ 공표시기: 12월 → 10월


